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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고 매매계약   약  매매계약 엔

약(  ‘CISG’)과 상사계약에 한 UNIDROIT 원 (  ‘PICC 원 ’)  용  해  

원 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결과,  CISG는 매매계약  통 과  하

여   PICC 원  규 에 과한 것  악 었다. 째, CISG  PICC 

원   양당사  사 합  하  합 에 해 시   가능하다. 

째, CISG는 든 나라가 가 나 비 한 것  아니  에 CISG 용상 지역  균  

다. 한 CISG 체약 라도 각 가  내 과 연결 도에 라 용상  차 가 다. 지

 미  에 는 약 , 사 지 , 거  원  지만 CISG는 런 규  

없다. PICC 원  계약에 거  용 는 것  아니라 계약  거 에 보충하거나 해

시 고 는 원 에 과하지만 향후에는 보다는 재가 욱 는 것  감안하  

재 에 한 계약  거  해 에 보 하는 역할  욱  할 것  단 다.

<주 어> 상 습 , 엔 매매계약, 사 통 ,  약, , 규

, 상사계약에 한 UNIDROIT 원 , 사 지 , 거  원  

Ⅰ.  

역거래는 그 동안 매매계약  양당사  해 계   충 시키는 

향  과 도  해 다.  것 는 신용 도가 다. 계  

 상업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하 ‘ICC’라 한다)는 신

용 결 가  안  보하도  신용 통 규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하 ‘UCP’라 한다)  하 고 그 그 마다 시

 변  수용하여 도 향상시  다. 러한 과 도  택  지 지  

역거래가 가능하여 고  학 들   상 습 (Lex mercatoria : 하 ‘Lex 

mercaotria’ 라 한다) 주에 한다고 하 다. 매도 과 매수   어느 한 당사 라도 

런 과 도, 규 에 심  다  역거래는  루어질 수 없다. 

한편, 매매계약  체결하고  행함에 어 는 내 매매계약보다는 

상당한 액   수 다. 경  월하는 상거래  행함  계약 행과 

 운 비, 보험비 등  비용  내거래 보다 욱 많  다. 만약 항공운

라도 용한다   비용  훨씬  다. 

 같  리는 매매계약 체결과 쟁  해결 안에도 그  용 다. 만약 

매매계약  한 당사 가 계약  어  해야 하고 계약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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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없다   사나 역 사에  뢰하고  비용  지

해야 한다.  당사  사 에 매매계약 행  생하여  통해 쟁  해결하

 어   하는 변 사  해야 하  에 욱 많  비용  래 다. 러

한  에 과  역에  생할 수 는 쟁 해결  비용  많  는 

보다는 비용도 게 드는 재  욱 해 다. 한 엔 역 원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하 ‘UNCITRAL’ 라 한다)는 

재  통한 쟁 해결  원 하게 루어지도  재에 한 약(  ‘뉴  약’)  

하 다. 계 다수  가도  하고 수용해 고 우리나라도 1973 에 뉴

약에 가 하여 재 에 한 집행  보 하 다. 런 과 도  뒷  었

에 우리나라 원  재  에  강  집행  수 없지만   내 재 에 

해 내 진 재  뉴 약  가 한 가끼리는 그 집행  보 고 다. 

한 매매계약에 어 도 러한  규  찍  었는  

는  1980 에  엔 매매계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하 ‘CISG’ 라 한다) 다. 러

한 규   내   학 들  CISG가 에 착  수 도  엄

청난 연  하여 다. 내에   연 는 (2009), (2009, 

2015), 용 (2011), 하충룡(2012), ㆍ심 (2013), 운(2015), 수

(2015) 등  다. 한 원 ㆍ심 수(2005)  계약  규  연 하 다. 

에 는 에 한 연 가 욱 하다. 

에 본 연 는 매매계약 야에 어  한 가  고 본  연

  역거래   본 골격  하는 Lex mercatoria  과 개

 Goode(2010), Mustill(1998), Goldman(1986) 등 다양한 헌  참고하고 검 하여 Lex 

mercatoria  개  립하고  하 다. 한 근에 개 고 는 매매계약 

야  습  엔 매매계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International Sale of Goods)과 상사계약  UNIDROIT 원  검 하여 평가  향후 

과  시하고  하 다. 

본  미시   다양한  검 한 것  아니라 거시  에  하

다. 본  나 에 한 체  해 에 해 는 리 개가 미비하지

만 Lex mercatoria  엇 고 근에 개 고 는 매매계약  주  

리는  알 수 어 그  는 다고 하겠다. 향후 가 다  가별  

다양한  용하여 본 연 에 가하여 매매계약  용 여  등에 

한 연  진행할 에 다. 



- 18 -

貿易學 誌 第41卷 第5號

Ⅱ. 상 습 (Lex mercatoria)  과 

1. 상 습 (Lex mercatoria)  과 개

1) 상 습 (Lex mercatoria)  

‘The Romance of the Law Merchant1)’  비 해 상거래  야에  한 

술가  알 고  링컨 (Lincolnshire)주(州)  링컨(Lincoln)에   변 사  

동한  는 Wyndham A. Bewes(18571942)가 다. 그가 한 에 하  상

(Law merchant  mercantile law)  시  고  타 트(Hittites, 

원  18 경∼ 원  8 ) 에  래 고 루어 다고 었다.  

그 후에는 니키아, 그리스, 마, 아랍 등  한  했   거쳐 

에 러 야 비  마 (Roman law)  용하는 탈리아 상 에 해 

(全) 계  었다고 한다(Donahue Jr, 2004).

 (Medieval)라고 하  5th  마 (Roman Empire)   함께 

시 어 15th  상스(Renaissance) 시 지 약 1,000여  시  가리킨다.  

 시  에 럽에 는 (大) 마  아프리  동에  럽

지  하 도 했었다.  다   시 에는 럽   시 시한 

 민  훈 , 슬람 도, 스 나비아 , 마  등에 한  도 

하 다.2)  당시는 건 시 고 상거래는 미비했  공 과 남 과 같  지역 

통 가 보다  강 한 한과  가 었다. 학습 나 움  직 마 

릭(Catholic) 에 만 수행 었다(Tamanaha, 2008).

 시 에는  용과 집행에 어 도 계 나 직별   다 게 용하

는 다원 (Pluralism)  었다. 고 그  단하는  원도 다양한 태

가 함께 공 했었다.  들 , 주(領主)재 , 지  원, 상사 원, 드 

원,  원 그리고 립 원 등  각각  재했었다. 사는 귀 나 주

(領主), 도시 거주민  끄는 시민, 상 , 드 원, 주 (主敎)나 ,  등

 다양한 계 나 신 에  가 담당하 다. , 과 같  변 사 격시

1) Wyndham A. Bewes(1923), The Romance of the Law Merchant, Sweet & Maxwell, London, re-
print Rothman 1986.

2)  훈 (Huns)  몽고  크계  마 목 민  미한다.  훈 (Huns)  4  후 ,  
럽에 한  다. 슬람 도(Moslems)  슬람  믿는 사람  미한다. 스 나비

아 (Norsemen)  고  스 나비아 사람   컫는 것  재  (北) 럽  지 하는 단어

 마 (Magyars)  재  헝가리  미하는 것  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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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통과한 사람 에  한 건  갖  사람  사 업  맡는 것  아니

라 사람과  야별, 주 별   는 사람  사 업  맡아  

업  처리하 다. 재 할 (Jurisdiction)  사람  신 , 가 나 통, 시민  

취득 여 , 직업   등에 해 해 고 에 라  지 고 용

었다(Tamanaha, 2008). 런 사실  거래 학  Roy. Goode(1933 재)

 헌에 도  알 수 다. 만약 에  역  쟁  생하   

원에 해 리 었는  상 들 신  그 원에  사 다고 하 다. 

한 심원(juror)도 함께 재했는  그 심원    리 알 진 보통

(common law : 하 ‘common law’라 한다)과 독  등   리 알 진 

(civil law : 하 ‘civil law’라 한다)  개 과 함께 그 당시 상거래 습에 

통했다고 한다(Goode, 2010).

 같  리  개에  보 , Lex mercatoria  한 당사 는  다  

아닌 상 다. 1622 에 Gerard. Malynes(15851641)는  라틴어가 아니라 

어   Lex mercatoria에 한 헌  했는  그도 역시 가가 아니

라 상 라고 었다(Donahue Jr, 2004). 런 상  심  어 경  

월한 상거래  행하  한 규  만든 것  재  Lex mecratoria에 해당한

다.  같  Lex mecratoria는 원래  시 에 럽  심  상 간에 생

한 습 지만 common law뿐만 아니라 civil law도 향도  것  알

고 늘날에는 경  월하여 루어지는 거래  하여 사용 다. 에

는 재  Lex mecratoria   것과 별하  해 new Lex mercatoria라

고 지 하 도 한다(Michaels, 2007).

2) 상 습 (Lex Mercatoria)  개

계  체계  크게 보  독 , 프랑스나 본  사용하는 civil law system과 

과 미  한 common law system  다.  는 

 체계, 후 는  체계  알  다. 그런  경  월하여 루어지는 

상거래  규 하는 규는 civil law system과 common law system과는 다  

3  역에 해당 다.  헌에 는  (transnational law : 하 

‘transnational law’라고 한다),  상사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 하 

‘transnational commercial law’라고 한다) 그리고 lex mercatoria 등  다.

러한 용어들 에  transnational law는 Philip C. Jessup(18971986)  처  

사용하 다. Jessup  계 2차  후에 사  과 재건  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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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  브 튼우 (Bretton Woods) 상에 미   (一) 원  

참여하 고 그 후에는 , 수 등  신  다양한 사  동  하 다

(Brouder, 2006).3) 지 도 그    재 에 많  학과 학생들  

열  참여하고 는  것  그 한 ‘The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Moot Court Competition’ 다( 식, 2004).  같  다양한 동에 어 그

는 transnational law  ‘ 경  월하는 행동과 사건  규 하는 든 4)’  

한  다.

한편, 상거래 역과 해   다   술가 과 동시에 학  Roy. 

Goode(1933 재)는 transnational law 용어보다 transnational commercial law라

는 용어  욱 한다. 그 는 transnational law 개  사  등  

역 지 포 하여 다  하  다. 에도 Roy. Goode는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common law  civil law  직  향     

규 라고 하 다(Maniruxxaman, 1999). 특  프랑스에  한 연  동  한 

Berthold. goldman(19131993)는 규  미하는 Lex mercatoria 용어  상

당  하 다.5)

에  한  변 사 고 상 원 사  Michael. Mustill(19312015)  상 간

에   규  Lex mercatoria 는 다 게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목  가간에 상 한 과 도상  간극  라도  함에 

다고 하 다(Gopalan, 2003). Gopalan도 2003 에 고  그  헌에 ,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Lex marcatoria는 상  리  수 없다고 

단언하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과 에 가  큰 원천(quarry)  

다  아닌  Lex mercatoria 라고 하 다. 한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는 미 상 습  재하고 는 Lex mercatoria  단순  리  (

 : codification)하는 것에 과하다고 하 다.  사실  Goode도 과거에 동 한 

견  한 것  악 다(Gopalan, 2003).

 같  Lex mercatoria는 지 지 역거래  가능하게 한 탕  었

고 근에는 런 Lex mercatoria가  경에 합한 리   갖춰가

고   할 수 다. 

3) Brouder  알 진 는 Philip C. Jessup  다 과 같  술했다. : “No man in the world 
of international law aroused more universal admiration and affection than did Philip 
Jessup.”)

4) ‘All law which regulated actions or events that transcend national frontiers.’ 다.
5) Berthold. goldman  상 습 (Lex mercatoria)  “a set of general principles, and cus  

tomary rules spontaneously referred to or elaborated in the framework of interna   
tional trade, without reference to a particular national system of law.”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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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습 (Lex Mercatoria)  체  

상 습에 하여 리하게 한 Mustill(19312015)  상 습   여

러 가지  열거하고  근원  다  사항  포함한다고 언 하 다(Mustill, 

1998). <  1>과 같  열거   에  직 역 습과 행(trade usages)

과  원 (general principles of law)만  진 한 태  상 습  고

다고 하 다. 러한 견  과거 Goode  주 과도 상당  맥상통하고 사

한 것  악 다(Maniruxxaman, 1999).

한편, transnational commercial law는 그 리  격에 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크

게 하여 보   약(international convention : 하 ‘  약’ 라 한다) 나 

약, (model law : 하 ‘ ’ 라 한다), 규 (principles : 하 ‘

규 ’ 라 한다) 등  나 가 가능하다.6)  약  가   

사 는 1980 에 UNCITRAL가 한 CISG가 함께 재에 한 뉴  약도 

다(Sweet, 2006) UNCITRAL에 는 그 에도 다양한 야   약  

하고 다.7)

한 UNCITRAL에 는 다양한  주  슈에 라 하고 는  

 주 는 재, 운  등  비  다양하다. UNCITRAL에  한  

 사  재 규 에 한 (Model Arbitration Rules)  다.8)

그 에도 다양한  재한다.

6) http://www.ipr.uni-heidelberg.de/tcl-teachers/definition.html
7) 엔 역 원 (UNCITRAL)에  한 약(International Conventions)    

 결  결  야에는  어   약 어 에 한 엔 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 1988  채택),  
독립보   보 신용 에 한 엔 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1995  채택)  다. 엔 역 원   

(UNCITRAL)에  한 약(International Conventions)  운  야에는  

운 에 한 엔 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2008  채택,  담 규 (Rotterdam  
Rules)), 해상 운 에 한 엔 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채택, 1992  11월 1  ,  ‘함 크 규 (Hamburg Rules)’)  
등  다.

8) 엔 역 원 (UNCITRAL)는 다양한 역에  (model laws)  하고 는   

상사 재 야에 1985  역 원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상업  해에 한 UNCITRAL에 한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2002  채택), 산에 한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1997  채택), 
신용 체에 한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1992  채택), 상거래에 한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채택)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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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chael. Mustill  상 습 (Lex mercatoria) 

ⓐ 공 (public international law)

ⓑ 통 (uniform laws)

ⓒ  원 (general principles of law)

ⓓ  규 (the ru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상 습(customs and usages)

ⓕ 태계약(standard form contracts)

ⓖ 재 보고 (reporting of arbitral awards)

규 에 한  사 는 상업 (ICC)가 1933 에 신용   

규  한 신용 통 규 (UCP)가 다. 한 상업 (ICC)

는 1936 에는 (Incoterms)도 하여 역 규  에 한  

다(Cranston, 2007).

 함께 Mustill  재  야에 용 가능한 규  20여 개 도 악하

다(Mustill, 1998).   웹 사 트도 는 것  악 다.9)  

만 약  리하  다 과 같다. 

첫째, 20개  재규   가  첫 째  술 는 것  “계약  계약  건에 

라 (prima facie) 행 어야 한다는 것  원  합  통해 루

어진 계약  드시 지 야 한다(pacta sunt servanda)10)”는 것 다. 

째, 20개  재규   다  째  술 는 것  “계약  신 실에 근

거하여 행 어야 한다11)”고 하 다.

째, 20개  재규   열한 째  술 는 것  “만약 계약  다  당사

가 계약  한다  한 당사 는 가 는 한  가지게 다. 그러나 

계약  실질 고 상당할 경우에만 용 다12)”고 하 다.

째, 20개  재규   열  째  술 는 것  “재 는 당사 들  

체결한 계약  격에 향  지 않는다13)”고 하 다.

9) http://www.trans-lex.org/
10) A general principle that contracts should prima facie be enforced according to their  

terms : pacta sunt servanda.(Trans Lex Principle No.IV.1.2  Sanctity of contracts)
11) A contract should be performed in good faith.
12) One party is entitled to treat itself as discharged from its obligation if the other   

party has committed a breach, but only if the breach is substantial.(Trans Lex     
Principle No.VI.1  Termination of contract in case of fundamental nonperformance)

13) A tribunal is not bound by the characterisation of the contract ascribed to it by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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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매계약에 어  상 습 (Lex Mercatoria) 

용과 실

 약 나 약  (一) 가   동  거쳐 비  내 과 동 한 

 가진다. 라  UNCITRAL  한 CISG  우리나라가 2004  가 했  에 

우리나라 에  CISG  드시 지 야 하는 강행 규 다. 그러나  약 체결

시 수  다  그 약  보 어야 한다. 

한편, UNCITRAL  한 나 ICC가 한 (Incoterms), 그 에 

가 한 계약  등   약과 같  강 (hard law)  아니라 연

(soft law : 하 ‘soft law’라 한다)에 해당 다. 런  soft law 규  드시 

행해야 거나  지 야 하는 강행규  아니다. 

 과 같  soft law  만드는 취지는   개별 가   

동  한 하나   공하  함 다.  soft law에 해당하는   여러 

가  개별 들(national legislatures)에 해 채택  수용  해 새 게 

도 한다. 한 같   soft law라고 하 라도 ICC가 한 UCP  같  

규  당사  채택 여 에 라 그 용  상당  연하다.  규  드시 

거래  매매당사 간  합 에 해 만 그  다. 양당사간 합  

통해 만들어진  계약 에 첨 (incorporation by reference)함  가능하

다.14) 그러나 soft law가 강행규  아니라고 해  그 험 나 가  낮게 평가

해 는 아니 다.  약 나 약보다 나 규  역에 미

 향  상당한 것  알  고 실 도 그러하다(Gopalan, 2003). 

에 본 에 는 매매계약 야에 어    약  CISG에 

하  한다. 그 후에는 매매계약에 어   규  ‘ 상

사계약에 한 UNIDROIT 원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하 ‘UNIDROIT 원 ’  ‘PICC 원 ’ 라 한다)’에 해 하  한다.

14) 신용 (Letter of Credit) 나 매매계약 에 신용 통 규 (UCP)에 해   

규  고  할 경우 다 과 같  삽 함  규  용 여 가 결 다. “다  : We   
hereby issue this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n your favour which, except so far  
as(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600.” 한 매매계약  당사 가 상업   

(ICC)에  한 (Incoterms)  용 고  할 경우에도 동 한 식에 해 용  

가능하다. 그런  신용 통 규 (UCP)나 (Incoterms)는 매매당사 에 해 택  

 에는 에 과하지만 실  용  루어지  규 (rule)  아니라 (law)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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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습 (Lex mercatoria)  CISG

1)  개

CISG 에 어 가    시도는 1920  거슬러 라간다. 1929

에 그 당시 가  Ernst. Rabel(18741955)  럽에 는 사 통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하 ‘UNIDROIT’라 한다)에 

매매계약에 한 통  한 안  함  시 다. UNIDROIT  

럽에 는 여러 학 들   원  직하여 매매에 한 통  약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하 ‘ULIS’라 한다)  하도  하

다. 그러나 ULIS는 곧 어  생한 2차 계  에  지 못하

고 다가 1964  어 야 비  매매계약  립에 한 통  약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하 

‘ULF’라 한다)과 함께 었다. 그러나 ULIS  ULF는 럽  어나 계  산

지 못하 고 1980 에 UNCITRAL에 해 통합 었다. Rabel   안

  약  실  지는 약 50여  월   것 다(Cross, 

2007).

그런   약   1988  었다.15) 에  약에 가 한 

가는 10개 가 에 없었지만 지  85개 가가  약에 가 하고 다. 

미 미 과   약  1988  1월 1 , 본도 2009  8월 1  

는 것  악 었다. 그러나 , 도, 도 시아 등  가는 가 지 않  

것  다. 우리나라도 2003 에  비  동  얻어 2004  2월 17

에 가 (Accession)  하 고 그 결과 2005  3월 1  식  CISG

가 었다.16)  같  미 , , 본 등  역강  나라가  CISG에 

가 에 라 내 업  들 가에 업   업과 수  계약  체결할 

  CISG 용  시  하지 않  동 용  는 것  본다.17)

한편, CISG가 common law  civil law  아 리  시  만들었다고 하 라도 

가별  용함에 어 는 내 보다는 생 하거나 편한  는 것  한 사

실 다. 미 만 하 라도 미  계약  야에   통 상 (Uniform 

Commercial Code : 하 ‘UCC’라 한다)에 사 지 (statue of frauds)18)과 함께 

15)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
     (2016  9월 28   검색하 다)

16) CISG 1 . 

17) CISG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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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원 (parol evidence rule : 하 ‘parol evidence rule’ 라 한다)  

지만 CISG에 는  같  규 나 규  없다. 그러나 미  원도 는 

MCC-Marble19)   통해 그 후에는 CISG  아들 고 다. 

2) 주  내용  특징

⑴ CISG  용 여

CISG는 (internationality) 라는 가 어야 용 다. 매매계약  당사 가 

 다  가에 재한다는 사실  계약, 상 등  보에 해 드러나야 CISG

가 용 다.20) 그러나 당사  , 당사   격, 상사계약 지 민사계약

지 여  등  CISG 용과 아 런  없다.21) 한 CISG는 든 역에 

해 규 하는  아니라 직 계약 립, 행  에 한해  술하고 

 계약  , , 에 해 는 규 하지 않는다.22)

 CISG가 어 한 경우에 용 는지 여 에 한 단 다.  계약  

원 에 해 당사 끼리 합 해  시  CISG   할 수 다.23) 만약 

매매계약  당사 끼리 CISG  용하  합 한 경우에는 별 없  CISG가 

용 다. 그런  는 매매계약  당사 끼리 CISG  용에 한 합 가 

없는 경우에는 과연 CISG가 용  수 는지 여 다. CISG에 는 런  

 가지  하여 시하 다.

첫째, ⓐ : 양 당사  업 재지가  체약  경우24)(직  용),

째, ⓑ : 사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라 체약  

           거  는 경우(간  용)25)

첫째  경우(ⓐ 해당)에는 CISG가 직  우  용 다.   

는 BP Oil International, Ltd. and BP Exploration & Oil, Inc. V. Empresa Estatal 

18) UCC §2-201.
19) MCC-Marble, 144 F.3d at 13851386.

20) CISG Preamble.

21) CISG 1  1항 c .

22) CISG 4 .

23) CISG 6 .

24) CISG 1  1항 a .

25) CISG 1  1항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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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leos De Ecuador.가 다.26)  사건  미 에 업  가진 사 BP 

Oil International, Ltd.(매도 )  에 도 (Ecuador)에 업  한 Empresa 

Estatal Petroleos de Ecuador(매수 , 하 ‘PetroEcuador’ 라 한다)에게 140,000 

럴(barrels)에 해당하는 연  거래 건 ‘CFR La LibertadEcuador’ 

건  매하  합 했다. 그런   매수 (PetroEcuador)  연  

질상   수  거 하  BP Oil International, Ltd.(매도 )   

하 다. 그런 는 매도  계약 당사   CISG 체결 가 고 거래

건  CFR 건  에 시 질  상  없었고 도착시  질  해 

 수  거 한 것  계약 라고 주 하 다. 에 미  항 원  5

연  순 원(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에 는 미 과 에 도 가 

CISG  1986 과 1993 에 각각 비 했  에 매도  미   BP  매

수  에 도   PetroEcuador 사 에 매매계약에 한 쟁  본 사건에

 CISG가 우  용 다고 보았다. 그리고 CISG가 본 계약  직  

지 하는 거 라  거래 건  CFT 건  (Incoterms)도 CISG  

 용 다고 보았다.27)

그러나 CISG 간  용(ⓑ 해당)  경우에는 사 마다 다 고 한다. 언  내용  

탕  만약 한 (체약 )  업과 (비체약 )  업   상  한 

매매계약에  우리나라 원에  재 ( 지가 한 )하는 경우, 거   

CISG가 용 지 않지만 거  한  CISG가 용 다. 그런  미  CISG 

95  보했 에  ⓑ에 해당 는 것  용 지 않는다. 미  직  용  경

우에 한 해  직 매매계약에  양당사 가 체약 만 용 다고 하

다(McQuillen, 2007).  사실  Bruno v. Connor28) 사건에  알 수 는  미

 원  게 당사  업 가  체약 에 고 당사 가 약  용

 시  하지 않는 한 CISG가 용 다고 하 다( , 2015).

한편, CISG는 든 에 해 용 는 것  아니다. 개 , 가  는 가  용도

   매매는 용 지 아니한다. 경매, 강 집행 는 그  에 

한 매매에도 용 지 않는다.29) 한 주식, 지 , , 통  는 통

 매매에도 용 지 않고   항공 ,  등  매매에도 용 지 않는

26) 332 F.3d 333, 2003 WL 21221724, 200 A.L.R. Fed. 771, C.A.5 (Tex.), June 11, 2003 
(No.02-20166) 

27) CISG 7 .
28) Bruno Rimini(Furniture) Limited v. connor Marketing, Inc., 2015 WL 4530991(E. D.  

Cal. 2015.7.27.).

29) CISG 2  a,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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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같  CISG는 에 한시  용 다고 하 다. 그러나 공 계약

에 는 매도 과 매수   누가 실질   공하느냐에 라 CISG가 용

도 용 지 않 도 한다고 하 고31) CISG 3 에 는 비스계약  용 

 하 다.32)

⑵ CISG  해 원

약  7 에 는 약 용  통  진시키  한 것  동 약 용시 

해 에 한 본 원  공하고 다.  규  각 체약  원  약   

내 매매 에 근거해 편  해 하는 것  지하  한 다. 약  7

에 는 약   해 원  신 실  원  규 하 다. 것  

약 용상  통  진할 필 에 근거하여  것 다.33) 한  항  

‘ 결보충’에 우 순 에 해 언 하고 는 , 동 약에  규 하고 는 항만

 시  해결  어 운 경우에는 약  근거하고 는 원 에 라 해

결하도  규 하고  그런 원 도 없는 경우에는 사 에 해 용 는 

에 라 해결하도  시하고 다.34) 약 8 에는 당사  진술 나 행  

해 원 에 하여 하고 는 , 동 약에 는 당사  사   원  규

하고 다.  당사 끼리  사 시가 우  하고,35) 만약 그러한 사

시가 해지지 않  객  해 어야 하    고    들어 

하고 다.36) 약  9 에 는 행 나 가 어야 함  규 하고 

다.37)

2. 상 습 (Lex mercatoria)  PICC 원  

1)  개

매매계약  야에 어  다  계  규  하는   하나는 

30) CISG 2  d, e, f .

31) CISG 3  1항.

32) CISG 3  2항.

33) CISG 7  1항.

34) CISG 7  2항.

35) CISG 8  1항.

36) CISG 8  2, 3항.

37) CISG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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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ROIT가 다.   엔(UN)   앞 신  연맹(League of Nations)

  1926 에 만들어 나, 연맹 해체 후 다 에 거하여 1940

에 다시 립 었다.   가 사 에  상 한 사 (私法)  진   

  한 안  연 하는  주  각  가 참여한다. 2016  

10월 재 원  63개  한  1981  1월 1 에 가 하 다.38)

UNIDROIT  주  역할  거래   다양한 야   동  

UNIDROIT   업   약, , 원   지 (Guides)  루어진다. 

엇보다 UNIDROIT에 는 1994 에 계약  야에   과  하고 공

했는  그것  다  아닌  PICC 원 다. 그 후 2004 에 1차 개  업  

루어 고 2010 에 2차 개  루어 다. 재 PICC 원  , 주 (Comment) 그

리고 주 에 는  해  돕  해 필 한 경우에 라 시(Illustration)  고 

  211개  어 다.

PICC 원   식  루어 고  취하고 는 식  갖 고 지

만 강  는  아니다. 욱  가가 비  등  차  통해 내  

강  수 는 약 나 약  욱 아니다( 원 ㆍ ㆍ허해 , 2006). 

단순  계약과   규  시킨 것에 과하다(Michaels, 

2014) 그런   PICC 원  그 체가 계약 야에 어   보편  

갖 고 고 당사 간 평  어느 도 하 에 각  원  나 

상사 재  재에 어 용 는 사 가 가하고 다(안건 , 2011). 한 내

용 에 도 착  등 계약  건 지 다루고 다는 에  매매계약만  상

 하  계약   등에 해 는  여하고 지 않는 CISG 는 

별 다( 시 , 2011). 

2) 주  내용  특징

⑴ PICC 원  용 여

 PICC 원  매매계약  양당사 가 직  지 해  용 는 것 , PICC원

 에 는 매매계약  양당사 들  그들  계약  규 하는 거  PICC 원

 채택하  합 한 경우에는 PICC 원  용 다고 시  규 하고 

다.39)  같  경우에 매매계약  양당사 들  PICC 원 만  거  

38) http://www.unidroit.org/about-unidroit/overview
39) PICC Preamble,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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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도 고 PICC 원  해결 지 않는 는 특 가  과 함께 PICC 

원  거  시할 수 다고 규 하고 다. 한 매매계약  양당사 들  

PICC 원  거  직  지 하지 않는다고 해  PICC 원  용  

는 것  당연  아니다. PICC 원  에 는  원 나 그 에 Lex 

mercatoria  용  는다고 합 한 경우에는 PICC 원  용  수 다고 규

하고 다.40) 다만 러한 PICC 원  용  어  특 가  내  용  

하는 경우 등  경에  에 가능한 것  다. 

PICC원  에 는 PICC원  (一)  내 나  통 규  해  

는 보충하는  사용  수 다고 시하고 다. 여   통 규는 CISG  

지 하고  CISG  같   통 규 들  개별  하고 한 미

 해  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어 공  생하게 는  러한 틈  

PICC원  매우 과  채워주고 는 것 다. , PICC원  CISG가 보다 

 용  수 도  지원하는 능  가지고 다.41)

⑵ PICC 원  해 원

PICC 원  계약  원  채택하여 당사 끼리 게 경 없는 거래

에 참가할 수 도  하고 ,42) 계약충실  원 (pacta sunt servanda)  고

수한다.43)  함께  등가 계  가 는 경우에 한하여 행곤란

(hardship)  는 것  규 하는 등 동  여하고 다.44) 그리고 

역에  신 실과 공 거래  원  당사  사 에 상과  뿐만 아니라 

계약  든 단계에 용하도  함  PICC 원  가  본   하

고 다.45) 결  PICC 원   항  통하여 합리 과 공평  하

여 항시 변 하는 상거래에 각 할 수 도  하고  알 수 다(

규, 2013). 한 PICC 원  해 에 어 는 매매계약  당사  공통  

사에 라 해 어야 한다고 규 하고 다.46) PICC 원  사 시  그 

 당사  행  해 에 해 는 당사  사에 라 해 어야 한다고 규

하고 다.47)

40) PICC Preamble, p.4.
41) PICC Preamble, p.5.

42) PICC 1  1항.

43) PICC 6  2항 a .

44) PICC 6  2항 b .

45) PICC 1  7항 a .

46) PICC 4  1항, a항.

47) PICC 4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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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매매계약에 어  상 습

(Lex Mercatoria)  평가  향후 과

만약 에 업  가진 업과 프랑스에 업   업  매매계약  체

결할 경우 거   과 프랑스   고 할 수 다. 한  업

과 독  업  탈리아에 공  건  해 계약  맺는다  거  

 , 독   그리고 탈리아   용  수 다(Connerty, 2014). 그

러나 앞 는 미 에 업   업과 프랑스에 업   업  매매

계약  체결하  미  과 프랑스   아니라 CISG가 고  가능  상당

 다. 냐하  미 나 프랑스  CISG 가  가 고 미  비 한 진

에 는 CISG  직  용  당사 들  시  하지 않는 한 원에

도  게 하고  다. 뉴  약  재 야에 상당한  

뒷  하고 는 것처럼 CISG도 지 않아 계약 야에 튼튼한 뼈 가  것

 믿는 학 들  상당  많다. , CISG에 한 Lex mercatoria가 욱 산  

것  상 다.  같  CISG  용  가하   CISG 해 에 보충  역

할  하는 PICC 원  용도 가할 것  상 다. 

그러나 에 한 도 상당  다. 그  하나  살펴보  다 과 같다.

근에 Lex mercatoria  해   보하  한  어 지만 는 

쉽지 않  것  악 다. 그 는  거래  상업  계약  공  역  

아니라 사  역에  루어지는 것  (confidentiality) 규 에 고 심

지어는 공개 차 하지 않는다(Cuniberti, 2014). 특  재는 비공개   하  

에 재 , 재 , 그리고 재당사  에는 원  거 료  열람 

 복사하거나 재심리  청할 수 없다. 재  고 심지어는 재가 

었다는 사실 차 에 알 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48)

Cuniberti는 그  연 에 , 1999 에  2012 지 공  ICC 료  검 하 다. 약 

14  간 동안에 8,911건  재 청  ICC 재 원에  것  하

다. 그 사 들  80∼85%는 매매계약  양당사 들  계약 체결에 어 (一)  

내  거  택하 고 직 1∼2%(148건)에 해당하는 사 들  CISG  

포함한 비(非) 가  규 (CISG, PICC원 , 평  원 , Incoterms)  거  

48) 재  당사  동 가 없는 한 3  심리  참  허용 지 않는다는 상업   

(ICC) 재규  26  3항  한상사 재원(KCAB)  개 재규  30  2항, 그리  

고 재는 비공개  진행한다고 시한 한상사 재원(KCAB)  개 재규  57 가 그   

라고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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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Cuniberti, 2014).

 같   보 , 매매계약에  거  시 CISG  택하는 경

우는  낮다.  사실  아직 지 CISG  충  용 지 않  한 것  

단 다.

1. 엔 매매계약  평가  향후 과

CISG  PICC 원 과는 다 게 약    식  취한 

(statute law)  계 었다. CISG   목  매매계약  양당사 들에게 

보다 양 하고 신뢰  는 역 경  공하고  하는 취지에  만들어 다. 것

 곧  어  PICC 원 과 럽계약 원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가 심도 게 한 ‘ 럽계약 원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하 

‘PECL’ 라 한다)’등  에도 커다란 향  끼쳤다. 에 CISG   가 는 

것 다. CISG  과 산   다  계약  규 과 규  과 립에 가  큰 역

할  한 것 다.

CISG  용  나라마다 경 나 어 한 체계  갖 고 느냐에 계없  

든 가에 용  수 다. 그 는 CISG 체가 비  civil law  common law

  시  다. 그리고 UNCITRAL에 는 CISG과 함께 1958  뉴  약, 

1978  해상 운 에 한 엔 약(  ‘함 크 규 (Hamburg Rules)’), 1985  

UNCITRAL   상업  재에 한 , 1996  UNCITRAL  상거래에 한 

, 1997  도산에 한  등에 한 (case law on UNCITRAL 

texts : ‘clout’라고 한다)   통해 6가지 언어(아랍어, 어, 어, 프랑

스어, 러시아어, 스 어)  근하도  하고 다.49) 것  비  에 과한 

것 지만  약 나  용 여 에 어  귀 한 료가  많  

 통해  내용  립, 시킬 수 는 여건  공하고 다. 

처럼 CISG가 과도 지만 한계가 는 것  악 다.  CISG  아직 가

하지 않  나라가 다수 다. common law  람   가 차 하지 않았다. 

것  아직도 매매계약에 는 여  내  계약  거  사용하 는 

가가 많   것  단 다.  같  ‘CISG 가 상  지역  균 ’  CISG

 행 나 용에 균  야 시키고   향후 CISG  에 걸림돌   

수도  시사한다. 앞  가별  CISG  비 하도  독 할 필 가 다.

49) http://www.uncitral.org/uncitral/en/case_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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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CISG에 가  가라 하 라도 각  원  CISG  용하여 나 재

 한 사 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 가 는 것  악 다. , ‘CISG에  가별 

 수  균 ’  다. 독  원  CISG  용한 사 가 수천 건수가 지만 미  

 역 에도 하고 미  원  CISG  용한 사 는 그 수가 독 보다는 훨

씬 낮다. 참고  가별   원 나 재 차에 어 CISG  용에 한 

(Schedule of court and arbitral proceedings)  보게   3,152건 에  독  534

건,  432건, 러시아 305건, 란드 268건, 스 스 212건, 미  183건, 프랑

스 164건 순  나타난다.50)

미  원에  CISG 용한 가 상  럽  여러 나라들 보다 낮  는 

보다는 재에 한  도, 미  원  CISG 등에 한 생 함 등 여러 

가지가 다(Kilian, 2001). 한 미  에   , CISG는 에 해당

하고 CISG에는 미  에 는 나 통   리매 하고 는 약

에 한 , 사 지 에 한 , 그리고 parol evidence rule  없어 미  

원  CISG 용  꺼 했다는 도 다(Kilian, 2001). Murray에 하 , 한  

미  변 사들  거래  당사 들에게 CISG 6  용하여 시  

CISG  고하 도 했었다고 한다. 한 1998 지 미  CISG  미  

원  가 Delchi Carrier, S.p.A. v. Rotorex Corp.51)포함하여 직 3건만  

었다고 었다.52) 그리고 1998 ~2006  사 에 미  연 원  CISG  

 결  약 50여 건 하 는    10건 만  용 여  

고 나 지는 CISG가 가 드 역할에 한 었다(McQuillen, 2007).  같  미

 CISG에 한 가 럽  여러 가들보다는 CISG에 한 가 상당  

한 것  한 사실 다.  같  CISG   수  균   다  

CISG 용상  지역별 균  한다고 볼 수 다. 

째, CISG  동  항 라고 하 라도 각 가  원에 해 다 게 해  수 

다는 다. 런 것도 란  여지  매매계약 당사 에게  수 다. 그러나 

것  거  내  보다는 약 나 약  우  용하여 해 한다  다

 피  수 다는 견도 다(Gopalan, 2003). 한 CISG 용에 어 도 미

 직 CISG가 ‘직  용(체약 )’  만 용 지만 다  나라는 ‘직  용

(체약 )’ 뿐만 아니라 ‘간  용( 사 )’  도 CISG가 용  도 다. 나

라마다 다  ‘CISG 용상  균 ’도  다  란  야 시킬 여지가 다. 

50) http://www.cisg.law.pace.edu/cisg/text/casecit.html(2016  10월 10   검색하 다.)
51) 71 F.3d 1024(2d Cir. 1995)
52) http://www.cisg.law.pace.edu/cisg/biblio/murray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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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CISG는 지  하나 고 (唯一無二)한 지만 향후에는  수

한 새 운 태  2  CISG가 나  가능 도 다. 는 해상운  야  해  

할 수 다. 해상운  규 하는 야에는 지   가지 태  약  다양하게 

함께 재한다. 가   만들어진 약  1931 에  하 에 한  규

 통  한  약( , 헤 그 규  ; Hague Rules), 1977 에  헤

그 (HagueVisby Rules), 1992 에  함 크 규 (Hamburg Rules) 등  

다.  같  해상 운  야에는 어도  가지  상   다   함께 

재한다. 게 내용   다  규  재하  가  에  헤 그 규  

목  상실  가능  다. 그러나 러한 해상운    약  비  여러 

태  약  재하 라도 비  주  주 사 에 생 는 해 계   하

고  에 여  강 한  한다. 지  CISG가 하나  에 한 지

만 앞 는  CISG도 다시 만들어  2  CISG, 3  CISG가 나  가능  

다. 그러  에  CISG   목  상실  가능  다. 그러나 

매매계약  당사 들간  해 계   하고 원 나 재 에 해 충 하

고 다양한 가 다  런 란   여지는 없어질 것  단 다. 

2. PICC 원  평가  향후 과  

CISG가 매매계약  통  목   것 라  PICC 원   해

하거나 보 하  해 규  태  soft law  었다. PICC원  강행

규가 아니라 택  사항 라는 것 다. 그럼에도 하고,  가들  새 운 습

 하는  PICC 원  용하 다. PICC 원  란드  민 (Dutch Civil 

Code), 퀘  신(新)민 (The New Civil Code of Quebec), 러시아  새 운 민

(The New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에 한 근원  공하 다. 리

아니아, 에스 니아, 체 , 스 틀랜드, 니지, 뉴질랜드 그리고 아프리  15개 

가들  새 운  안  하고 하는  어 도 PICC 원  참 하

다(Kilian, 2001).  PICC 원   아니고 하나  규 에 과하다. 한 

 같  PICC원  원래  계약   리스 트 트(restatement : 

  리   태  다시 술하여  가함과 동시에 나아가

야 할 향도 시한 것)  만들어 다(Michaels, 2014).

그런    PICC 원  재 야에 용도가 가하고 다. 그 는 

계경   에 라 거래도 하지만 달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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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도 가하고 다. 그런  근에  거래  쟁해결 수단  보다는 비용 

에 나 업  보안 에  재에 한 가 욱 하게 나타나고 

다. 그 는 여러 가지가 겠지만 재 차나  과는 달리 공개 지 않

는다. , 재는 과는 달리  지라는 특  다.  같   

에 그 도가  것  사실 다. 한 재  하도  질 나 도  

갖 고 는   것  상업 (ICC)  재 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다.   계  재  가운  하나  

 재만  취 하는 계 행   쟁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함께  계  재 다. 

상업 (ICC)는 매  는 600~800여 건  재  처리하고 다. 

그  30∼40건  한  업과  것 다. 우리나라에 도 재  한  

는  는 한상사 재원  에 해당한다.

 같  재가 에 라 PICC 원  용 나 용도 아질 것 다. 

만약 라   PICC 원  지  수 없지만 재에 는 재 가 

계약   원 만  시한 PICC 원  사건  해 하거나 과 규  보

책  용할 가능  상당  다. 라  매매계약  양당사 들  

PICC 원  계약  거  택해  용하지 않았다고 하 라도 재  

등에 해 PICC 원  계약  거  해 하거나 보충하는  사용  여지가 충

 고 그 가능  아지고 다. , PICC 원   아니지만 계약체결

나 행에 어 질  가 어가고 는 것 다.

한 PICC 원  역 습  행  사용 고 는 것  가하고 

는 다. 우크라 나(Ukrainian) 원과  원에 는 PICC 원  습

 간주하는 사 가 는 것  다. 

근에는 원에 도 재 만큼  PICC 원  용하 고 한다. <  2>에  보

듯 , 재 나 재에  사나 재 가 거  해 과 재 나 재  내

림에 어 PICC 원  용한 건수는 2001 에  5건과 재 14건, 2002 에  

7건과 재 17건, 2003 에  5건과 17건에 과했지만 2008 에는 에 15건과 

재에 8건, 2009 에는  18건과 재에 10건  어  해매다 원  PICC

원  용하는 것  가하고 다(Michael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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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  원과 재 에  보고  PICC원  용 보고 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원 5 7 5 4 9 12 16

재 14 17 17 18 7 3 8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원 15 18 18 13 11 13 5

재 8 10 9 5 4 0 0

료 : Ralf. Michaels(2014), “The UNIDROIT Principles as global background law,” Unif. 
L. Rev., Vol.19, p.650.

 같  PICC원  용  가하 라도 PICC원  계약  거  해 하거나 

보 하는 것  사용 고 실  양당사 에 해 거  용 는 경우는 드 다. 

Michaels에 , PICC원  언  186건  재결  계약  거 에 해 에 한 

 규  공하는 것  직 19건에 과했고 그 가운  4건 만  매매계약

 거  택하여 용한 것  악 었다(Michaels, 2014).

 같  PICC원  Lex mercatoria  주에 해당하는 것  지  그 용  미

비하지만 향후에는 욱  가능   것  단 다. 

Ⅴ. 결 

본 연 는 Goode(2010), Mustill(1998), Goldman(1986) 등  다양한 헌  검 하여 

Lex mercatoria  개  립하고 어떻게 Lex mercatoria가 매매계약에 향  

미 고 용 는지 알아보았다.  함께 매매계약에   약   

사  CISG  규   사  PICC  용  해  원  심  

살펴보았고 평가  향후 과  시하 다. 본 연 는 다양한  미시  에 근

거해  하  보다는 비  거시  에  고 었다. 에 한  

결과  약하  다 과 같다.

 CISG  PICC 원 과는 다 게 약    식  취한 

 계 고 었다. 그런  PICC 원  CISG  해 하거나 보충하는  사용  

목  만들어 다. CISG  PICC는 양   계약  원 에 거 당사  합

에 해 용 거나  수 도  했지만  취지는  다  것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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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목  매매계약  양 당사 에게 보다 안  는 신뢰할 만

한   공함에 다.  해 CISG가 common law  civil law  시

다고 한다. 런 CISG   매도 과 매수  욱  가능한 역  

경에  비 니스  할 수 도  지원하고  하 다. 그러나 런 CISG도 그 한계가 

는 것  사실 다.  것  CISG는  등  CISG에 가 하지 않  가

가 어 CISG 가 상  지역  균  다. 한 CISG에 한 가별  수에 

어 도 지역  균 도 다. 미  과 규 에 는 통  약 , 사 지

, parol evidence rule  지만 CISG에는 없는 것  었다. 런 것  미  

원  CISG 용  꺼 하게 는 원  공한다. 미  CISG   수가 독  

등 럽 가에 비해 상당  하다. CISG에 동  항  용하 라도 각 가  

원마다 해 나 용시  차 가 다. 한 미  CISG 용에 어 직  용

만 허용 지만  다  나라에 는 직  용과 간  용  수용하 도 한다. 

같  것  앞  CISG 산에 걸림돌   수 다. 

한편, PICC 원   아니다.  CISG  해 하거나 보 하  해  규

 태  soft law  었다. PICC 원  강행 규가 아니라 택  사항 라

는 것 다. 한 계약  거  사용 는 것  미비하지만 계약  거  해 하거

나 보 하는 것  사용  향후 보다는 재 등  해결 안  지 다  에 

한 용도 산  것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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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ex 

Mercatoria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 Focus on CISG and PICC Principles

Jae-Woo Jung

                                              Kil-Nam Lee  

Abstract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we can see the emergence of a new lex 

mercatoria. It consis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y, model laws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such new lex mercatoria is driven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CITRAL, UNIDROIT and ICC.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are considered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PICC Principles). The former is the statue law for the latter, and 

the latter sometimes supports the former as an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CISG.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an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ISG and PICC Principles in terms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ICC are used for the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CISG, but CISG is a law, not a rule. Second, CISG 

and PICC Principles are not often chosen when parties chose the law 

governing their contract. The parties very often chose a national law ; the 

number of the parties choosing CISG and PICC Principles as a governing law 

was very low.

<Key Wor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PICC principles, Lex mercatoria, International Convention, 

Model Law, international principles, UNCITRAL, UNIDROIT, ICC


